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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

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 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 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심으로 한 연구량이 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심으로 

법학 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 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한 증가하 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 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 범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 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

하는데 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omestic study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study, the final selection of 80 pieces of research papers in various disciplines to 

search for the study and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seven criteria an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ults, notice that significantly 

increase the amount of research around the social sciences, starting with the EU rules(draft) has been published in 2012, and 

around the problem navigating the Law oriented research actively don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legal research methods 

can. Intensive study of the protected rights and the conflict in time towards the latter subject was also increase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considering that big data, digital information such diverse and complex technical issues (service), which still 

lack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ithil research is desperately needed to know the futur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scope and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limits intended for domestic 

research, but realize effective right to be forgotten by future foreign comparative analysis.

Keywords: The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of Decision-making Control

I.

II. 서  론* 

Received(07. 01. 2016), Modified(08. 08. 2016), 

Accepted(08. 08. 2016)

* 본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

†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8555)

†주 자, mnshim@sungkyul.ac.kr

‡교신 자, mnshim@sungkyul.ac.kr(Corresponding author)



1074 잊힐 권리에 한 연구동향 분석: 2010년 이후 국내 연구를 심으로

I. 서  론

온라인상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하여 그 정

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기치 못한 피해

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를 심으로 잊

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도 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 과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

으로서 잊힐 권리에 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인 동시에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잊힐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을 맞추어 피상 으로만 논의되고 있고 그 실체

를 명확하게 악하지 못하고 있다[1]. 더욱이 국내

외의 잊힐 권리에 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

나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악하기 어렵고 설령 알 

수 있다하더라도 어떠한 개념과 법리를 통하여 이를 

실 해 나갈 것인지에 해 이해하기 어렵다. 법리  

토 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 공학 

는 융․복합  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

는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을 다각  에서 분석하

고  상황을 악함으로써 보다 쉽고 명확하게 향후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데 목 을 

두고자 한다. 이를 해 먼  II장에서는 잊힐 권리

에 한 개념논의 배경과 연구동향 분석의 기본 인 

방법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III장에서는 잊힐 권리 연구동향을 체계 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분석틀과 주요 연구문제를 마련하 다. 

본격 으로 IV장에서는 분석기 에 따라 분석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V장에서 3개 연구문제를 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통한 제언과 결론을 내리고 기

효과를 제시한다.

II.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잊힐 권리의 개념과 논의

소  ‘잊힐 권리’ 는 ‘잊 질 권리’로 일컫는 권

리의 개념은 통상 인터넷상 자신과 련된 각종 자료

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012년 EU

⌜개인정보의 처리와 련한 개인의 보호  개인정

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규정(안)⌟(이하 2012 

EU규정(안))(제17조)에서는 이를 정보주체가 온라

인상 자신과 련된 모든 정보에 한 삭제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 바 있다. 쉔베

르거에 따르면 ‘원칙이 망각이고 기억이 외인 시

에서, 원칙이 기억이고 외가 망각’이 되는 시 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 다.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근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인격권  

뿐만 아니라 국가 요정보보호의 문제로 인식하

는 반면, 미국은 표 의 자유보장과의 충돌을 우려하

면서 이를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논의에 따라 입법여부를 논의

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 원회는 2011년 국가정

보화 략 원회 보고를 통해 SNS에 한해 잊 질 권

리를 도입 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로부터 국내

에서도 잊힐 권리에 한 본격 인 논의가 시작되었

다. 특히 잊힐 권리를 새로운 독자  권리로 다룰 것

인지 기존 권리의 하나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다른 

확립된 법 원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을 두고 있다[2]. 

2.2 연구동향 분석에 한 선행연구

연구동향 분석을 한 방법론은 체계 인 분석결

과를 얻기 해 가장 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분야

에서 다양한 주제연구에 한 동향분석을 한 방법

을 활용하고 있다. 주정민(2015)은 사물인터넷 연구

동향분석을 한 방법으로 연구년도, 연구주제, 연구

방법, 학문분야를 분석 상으로 하면서 연구주제에 

한 분석은 기술, 산업, 서비스, 정책 측면으로 다

양화하 다[3]. 김유정(2012)도 연구주제를 4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유형을 제시하 다. 특히 분석에 앞서 연

구문제를 마련함으로써 악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목

표로 설정하 는데[4], 이는 김민성(2015)의 연구에

서도 나타난다[5]. 정상기(2013)는 논의동향 연구에

서 비교검토 상을 보호 상, 실효성 확보수단, 기

본권 갈등문제로 제시하 다[6]. 최일양(2015)과 최

정민(2013)은 한정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와 

국내 정보공개 동향분석에서 체계 인 분석기 을 복

합  요인을 토 로 하는 분석을 수행하 다[7]. 한

인섭(2009)은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한미를 비교분석

하면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수행하 다[8]. 지성우

(2011)는 다양한 탐색요인을 제시하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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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
-cation Unit of analysi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Field of 
Study

 Humant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Field, 
 Agriculture&Maritime Field, Arts&Sports
 Field, Interdisciplinary

Author
 Author(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Purpose
 theory(concept research),
 demonstration(exploration of problem),
 expedient(presentation of alternative)

Subject
 Basic: concept, theory analysis, legislation
 Intensive: object to protect, right collision
 Applied: technology(service), etc

Method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view,  
  legislation study, case study, depths
  interview, a  comparative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interview, 
 question investigation
 etc: test&implementation

Analysis
Target

 Target of Analysis: domestic, foreign, common
 Target of Review: online, offline, common

Table 1. Analysis criteriaIII. 연구방법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 분석을 

하여 련 논문을 분석하 다. 잊힐 권리에 한 

학술연구논문 에서 2016년 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을 심으로 정규학

술단체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분석범 를 정하 다. 

학술논문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KISS, DBPIA, 학

술진흥재단 그리고 Web of Science를 통해 ‘잊

질 권리’ 는 ‘잊힐 권리’를 검색어로 하여 키워드 

 논문제목, 연구요약문, 본문 등을 검색하는 방법

으로 상논문을 선정하 다. 한, 구체 인 내용분

석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논문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는데, 명시 으로 잊 질 권리를 

으로 제시해 설명하거나 이를 응용한 연구들을 

상으로 하 다. 연구연도는 잊힐 권리 개념이 본격

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2011년을 기 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2016년 6월까지 발행된 연구논문 80개를 

연구 상으로 하 다.

국내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을 악하기 해 분석

기 은 [Table 1]과 같이 상 논문의 다양한 사항

을 분석하 다. 분석기 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잊

힐 권리에 한 연구시기, 학문분야, 연구자, 연구목

,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방법을 상으로 그에 따른 

분석단 를 설정하 다. 연구시기는 학술지 발행연도

를 기 으로 하 다. 학문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

문 분류체계의 분류를 기 으로 하 으며, 이에 따

라 학문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술체육학, 복합학의 총 8개 

분야로 분류하 다. 연구목 은 이론, 실증, 처방의 

으로 구분하여 개념이나 이론 등 기 연구인지 

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밝히는 연구인지 는 문제 

해결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등을 고려하

다. 연구주제는 목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용

인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기본연구와 심화연구로 나

되 법제나 정책연구가 아닌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 주제 역을 구분하 다. 연구방법은 상 논문이 

채택한 연구방법론을 기 으로 하 으며 복수의 연구

방법을 용한 경우 이를 모두 복하여 반 하 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사례분석, 설문, 인

터뷰, 시험(모델제안), 수리분석, 기타로 분류하

다. 그 외에도 상논문의 분석이나 용 상을 확인

하고자 연구범 를 분석기 에 포함하 다. 

기 에 따라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되 다음의 구

체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분석하 다.

<연구문제1> 국내 잊힐 권리 연구는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2>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목 과 

주제는 무엇이며,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목

이나 주제에 한 변화하는가?

<연구문제3>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연구방

법은 무엇이며, 학문분야나 연구주제에 따라 차

이가 있는가?

IV. 분석내용

4.1 연구시기

잊힐 권리에 한 국내연구는 아직 양 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EU를 시작으로 한 잊힐 권리

의 국제  입법화 추진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제추진

단계에 필요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악된

다. 따라서 EU규칙(안)에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시

된 2012년을 기 으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논문편수에 한 정

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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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Year

                -
 Field of Study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Social 
Science

law 58

73

72.5

91.2

Journalism 7 8.7

political 
science

4 5.0

business 
administration

2 2.5

general 2 2.5

Engine
-ering

computer 
science

3

4

3.7

5.0electronic
info-communication

Science
1 1.3

Inter-
discip-
linary

science and 
technology

2 2 2.5 2.5

Human
-tities philosophy 1 1 1.3 1.3

Total 80 100.0

Table 2. Field of Study

     -

 Year

Field of Study
totalSocial 

Science
Enginee
-ring

Interdis
-ciplinary

Human-
tities

2010 1 0 0 0 1

2011 4 0 0 0 4

2012 15 1 0 0 16

2013 15 0 0 1 16

2014 17 1 2 0 20

2015 16 0 0 0 16

2016 5 2 0 0 7

계 73 4 2 1 80

※ Others is 0 paper.

Table 3. Year & Field of Study

2012년을 기 으로 논문편수가 증하 으며, 매년 

동일수 의 연구논문이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은 상반기만 측정한 결과이므로 

실질 으로 연구의 감소 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4.2 학문분야

4.2.1 학문분야 및 세부학문분야

잊힐 권리에 한 개념은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

하 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었

다고 말하기 이르다. 이러한 이유로 법학분야를 심

으로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한 련 규제는 법제

가 마련되기 이 에라도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 자

율  분 기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에 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련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잊힐 권리 연구가 그동

안 어떤 학문분야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악

하고자 하 으며, 더불어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한 학문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세부 학문분야별 연구추이를 

함께 살펴 으로써 잊힐 권리 연구의 핵심 연구분야

를 분석하고자 하 다. 주요 학문분야인 사회과학 분

야의 세부학문분야 에서도 특히 법학의 비 이 큼

을 알 수 있다. 상과 같이 잊힐 권리의 법제추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다음은 학문분야별 논문편수의 빈도와 연도별, 학

문분야별 논문편수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주로 사회과학분야 특히 법학분야에 연구가 

집 되어 있고 이를 응용, 구 하는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잊힐 

권리의 연구가 아직 개념정립 단계이거나 법제화 검

토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의 추이를 보면 법학 외에도 

신문방송학이나 행정정책학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 잊힐 권리의 련 기술이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잊힐 권리의 실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되는바 논문편수가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공학분야의 련 연구

는 양은 으나 꾸 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야의 연구는 증

가하리라 상된다. 연구별, 세부학문분야별 표를 보

더라도 법학 심의 연구는 꾸 히 지속되는 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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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ar

Field of Study

Total
Social Science Engineering Interdisc

-iplinary
Human- 
tities

law Journalism
political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general

computer 
science

electronic
info-comm
un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hilosophy

2010 1 0 0 0 0 0 0 0 0 1

2011 3 1 0 0 0 0 0 0 0 4

2012 13 0 1 0 1 0 1 0 0 16

2013 12 0 2 1 0 0 0 0 1 16

2014 14 1 1 1 0 1 0 2 0 20

2015 11 4 0 0 1 0 0 0 0 16

2016 4 1 0 0 0 2 0 0 0 7

계 58 7 4 2 2 3 1 2 1 80

※ Others is 0 paper.

Table 4. Year & Subdiscipline of Study

No. of
Paper

Author
No.of

Author
Percentage(%)

5  IS Ham 1 1.2

4  - 0 0

3  JH Moon et al. 1 2 2.4

2  MS Kim et al. 7 8 9.5

1  JJ Kang et al, 72 73 86.9

Total 84 100

※ in alphabetical order

Table 5. Author

른 학문분야는 단편 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4.3 연구자

일반 으로 연구자분석은 공배경을 토 로 함이 

바람직하나 학문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 생략하고, 연구자가 술한 논문편수를 기

으로 연구자 빈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총 84명 

연구자가 잊힐 권리에 해 연구하 는데, 그  

련 연구논문을 2편 이상 술한 연구자는 11명에 불

과하 다. 즉, 체 연구자의 13.1%만이 잊힐 권리

를 지속 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6.9%(73명)의 연구자는 단기 연구주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잊힐 권리에 한 연구

는 기단계이므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야 기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추이를 지켜볼 필요

가 있다. 결론 으로 잊힐 권리는 연구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자가 심을 갖는 흥미로운 주제인 

것으로 추정되어 연구가 증가할 것이나 핵심연구자 

심의 심화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악된다.

4.4 연구목

4.4.1 연구목적

잊힐 권리 연구의 목 은 크게 개념 등 이론연구, 

상, 문제탐색을 한 실증연구, 방향, 안제시를 

한 처방연구로 구분하 다. 다음은 연구목 별로 

논문편수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목  분석은 

복 악한 것으로 기본 인 개념연구나 문제탐색과 

더불어 간단하거나 복잡한 수 의 향후방향이나 보다 

구체 인 문제해결을 한 안제시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목   처방에 

해당하는 연구는 상 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고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잊힐 권리 연구

는 이미 개념연구를 넘어서 다양한 문제탐색을 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합 인 

이론+실증, 이론+처방, 실증+처방, 이론+실증+

처방 연구의 편수(비율)은 각각 3(3.8), 5(6.3), 

37(46.3), 3(3.8)으로 실증+처방 연구가 가장 많다.

               -
 Purpose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Theory
concept 
research

17 13.2

Demonst
-ration

exploration of 
problem

50 38.7

Expedient
presentation of 

alternative
62 48.1

Total 129 100.0

Table 6. Purpose



1078 잊힐 권리에 한 연구동향 분석: 2010년 이후 국내 연구를 심으로

4.4.2 학문분야별 연구목적

잊힐 권리에 한 연구목 은 학문분야별로 어떠

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기 해 세부학문분야별로 

연구목 을 구분하고 논문편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선 4개 분야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회과학분야는 세부학문분야 공통 으로 처방-실증-

이론 목  순의 연구량으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공학이나 복합학 분야는 자료수가 어 단하

기 어려우나 상 으로 이론보다는 처방이나 실증을 

연구목 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악할 수 있다.

            -

 Field of Study

Purpose
theory demonstration expedient
concept 
research

exploration 
of problem

presentation 
of alternative

Social 
Science

law 12

16

(12.4)

40

48

(37.2)

46

56

(43.4)

Journalism 2 3 4
political 
science

2 3 3

business 
administration

0 0 2

general 0 2 1

Engi- 
neering

computer 
science

0
0

(0)

1
1

(0.8)

3
4

(3.0)
electronic
info-communic- 
ation Science

0 0 1

Interdi
-sciplinary

science 
&technology 0

0

(0)
1

1

(0.8)
1

1

(0.8)
Human
-tities philosophy 1

1

(0.8)
0

0

(0)
1

1

(0.8)

Total 17 13.2 50 38.8 62 48.0

Table 7. Field of Study & Purpose

4.4.3 주요 연구목적

잊힐 권리에 한 연구는 시기 으로 짧은 기간내 

수행되어 왔으므로 기연구가 어떤 목 에 을 

맞추고 있는지 내용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연구목 을 제시하

고 있는지 분석하 다. 법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분야

는 연구편수가 어 목 변화양상을 뚜렷하게 악하

기 어려웠다. 다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문분야별 

연구시기의 차이는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여 학문분야를 종합하여 연구목  자체의 변화에 

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기단계에는 인문사회학  근을 

통해 개인정보 의 잊힐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사회심리학  

의미나 법심리학  계 등의 다양한 으로 한 잊

힐 권리의 필요성 모색은 매우 흥미로운 기 연구목

으로 보인다. 2012년 EU규정(안)이 발표된 직후 

잊힐 권리의 의의와 내용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잊힐 권리에 한 필요성은 부분 인정

하면서도 EU규정(안)에 포함된 정보삭제권, 정보이

동권, 거부권, 정보주체의 권리제한 등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세분화된 헌법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연구는 EU규정(안)과 

별개로 연구자가 헌법 , 민사법  논 을 정하고 잊

힐 권리의 한계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도 

있긴 하나, 2012년 이후 부분은 연구목 을 헌법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인 측

면에서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한계를 어떻게 다

룰지, 개인정보의 보호범 를 어디로 둘지, 외는 

어디까지로 할지 등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잊힐 권

리의 헌법  근거를 악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 국내 잊힐 권리 도입을 한 시사 을 

도출한다거나 국내 개인정보보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용의 문제 분석을 통해 국내입법 모색의 목

으로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에는 EU사법재 소 결 평결을 통해 시사 을 도

출하는 연구가 매우 두드러진다. 물론 연구목 이 잊

힐 권리 연구 자체에 있지 않으나 빅데이터 활용문제

나 평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써 잊힐 권리를 논의

하는 연구도 일부 발견된다. 한 본격 으로 잊힐 

권리 도입을 한 입법정책, 기술  요구사항을 모색

하기 한 연구로 발 해가고 있으나 여 히 2012 

EU규정(안)을 수정한 EU수정(안) 한계검토와 방안

모색을 통해 잊힐 권리의 법 개념을 검토하는 연구

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의 연구는 그 목

이 개념연구나 문제탐색에 있는 경우가 많긴 하나 

동시에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 을 함께 피력하

고 있다. 표 인 실 방안으로 정보유형별 정보삭

제(정보웰다잉) 방안, 범죄신상정보공개제도의 잊힐 

권리 용방안, 잊힐 권리 헌심사 기 , EU합의

안 격차 체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구체 인 연구

목 으로 한 경우도 있다. 연구목 이 기술이나 서비

스를 통한 실 가능성 연구에 있는 경우도 일부 나타

난다. 정보삭제권으로 이해되는 잊힐 권리 실 을 

해 디지털소멸기술의 용을 고려하거나 사후디지털

자산 리의 개념을 용하기 한 연구 등이 그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실 가능성이나 구 에 목 을 둔 

연구는 아직 그 수가 은 편이며 향후 지속 으로 

실 이나 구  목 의 연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상한다.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8) 1079

              -
 Subject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Basic

conception 22

100

15.4

69.9
theory 

analysis
31 21.6

legislation 47 32.9

Intensive

object to 
protect

16
35

11.2
24.5

right 
collision

19 13.3

Applied technology 3 3 2.1 2.1

Etc etc 5 5 3.5 3.5

Total 143 100.0

Table 8. Subject

                     -

 Field of Study

Research Subject
Basic Intensive Applied etc

conception
theory 

analysis
legislation

object to 
protect

right 
collision

technology
(service)

etc

Social 
Science

law 13 25 40 7 14 0 3
Journalism 2 5 1 4 2 0 1
political 
science

3 0 3 1 1 0 0

business 
administration

0 0 1 0 0 0 1

general 0 0 1 1 1 0 0

Engineer- 
ing

computer 
science

2 0 0 2 0 2 0

electronic 
info-comm.  Science 0 0 0 0 0 1 0

Interdisci-
plinary

science 
&technology

1 1 1 1 1 0 0

Humantities philosophy 1 0 0 0 0 0 0

Total 22 31 47 16 19 3 5

Table 9. Field of Study & Research Subject

    -

 Year

Subject

Basic Intensive Applied
etcconce

ption
theory 
analysis

legisla
tion

object to 
protect

right 
collision

techno
-logy

2010 1 0 0 0 0 0 0

2011 2 3 1 0 2 0 0

2012 2 8 12 3 3 1 0

2013 4 6 8 3 2 0 3

2014 5 7 14 4 6 0 1

2015 7 6 8 4 5 0 1

2016 1 1 4 2 1 2 0

Total 22 31 47 16 19 3 5

Table 10. Year & Subject

4.5 연구주제

4.5.1 연구주제

잊힐 권리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

구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요 연구주제와 더불어 

2010년을 기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주제는 앞서 살

펴본 연구목 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연구내용 

에서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해 연구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크게 기본

연구, 심화연구, 응용연구로 구분하고 세부연구주제

를 분류하 다. 기본연구는 잊힐 권리에 한 개념이

나 법이론 그리고 이를 토 로 한 법제 등 기본 인 

을 연구에 해당된다. 심화연구는 잊힐 권리가 구체

으로 용될 수 있는 보호 상이나 다양한 기본권과

의 충돌에 한 것으로 보다 세부 인 역의 심화연

구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응용연구는 법제를 뒷받

침하거나 체하기 해 잊힐 권리 실  련 서비스

나 기술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은 연구주제별 연구논문편수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내용 인 측면에서도 단연 법제연구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법이론과 개념연구

가 각각 21.6%, 1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잊힐 

권리가 용되는 특정 보호 상이나 상충되는 권리에 

한 심화연구도 11.2%, 13.3%로 상당부분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시기별 변화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음에서 다룬다. 앞서 

살펴본 연구목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연구주제에서

도 기술 인 측면은 2.1%로 히 게 나타났다.  

4.5.2 연구시기별 연구주제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 으나 연구주제가 연도별로 

골고루 분포하여 큰 변화의 특징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 결과(Table 10)는 참고 차원에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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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러나 분포를 그래 로 나타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발표된 연구논문을 연

구주제 A부터 G까지로 단순 표시하여 살펴보면 연

구주제별 수량은 다르지만 기본연구(A,B,C), 심화

연구(D,E), 응용연구(F,G)의 각 역에서의 세부

연구주제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면서 체 으로 

매년 유사한 폭을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Fig. 2. Trend of Year & Subject

4.5.3 세부학문분야별 세부연구주제

오히려 연구주제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주제변화

가 섬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부학문분야별

로 세부연구주제의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우선 세부

학문분야별 연구주제의 분포를 논문편수에 따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부연

구주제를 학문분야별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

문분야별 시간상 변화도 살펴보고자 하 으나 이는 

큰 특징을 찾을 수 없어 생략한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법학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

드는 표 의 자유, 기본권 충돌, 헌법 /민사  고

찰, 구제법리, EU법제, EU 례, 비교법, 입법 타당

성, 용한계 등이다. 신문방송학분야의 세부연구주

제 키워드는 온라인언론보도, 언론기사, 인식향상, 

의의  필요성, 언론의 자유, 빅데이터, 사자정보 

상속, 집합개인정보, 정정삭제권, 오래된 언론기사, 

평 산, 유효기간, 구 정책, 비 보호, 문서보존

의무, 인터넷거버 스, 이익형량, 범죄자신상정보  

등이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에서는 인터넷법

제, 명 훼손, 규율차이, 알권리, 형사소송법 충돌, 

SNS 트 터정보 등이다. 공학분야에서 컴퓨터와 정

보통신공학 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온라인개

인정보, 삭제권, 쿠키정보, 디지털소멸기술, 디지털

에이징시스템, 디지털자산 리기술, 클라우드 등이

다. 인문학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철학, 한계

 등이나 자료의 한계로 큰 특징을 알 수 없다.

4.5.4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연구주제와 더불어 구체 인 연구내용을 악하는 것

은 향후 잊힐 권리 연구방향 모색에 요한 잣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주제 분석과 더불어 내용 인 

측면에서도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

았다. 이미 시간흐름에 따른 연구목 의 변화를 살펴

보았으므로 연구내용에 있어 흐름변화의 양상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구동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한 두 개 학문분야를 

묶어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큰 틀에서 분석하 다.

4.5.4.1 사회과학·인문학분야

잊힐 권리에 한 거의 부분의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잊힐 

권리는 연구 기단계인 만큼 권리에 한 법리연구

가 매우 요할 것인데 법학 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기에 

잊힐 권리 개념의 필요성 연구를 시작으로 잊힐 권리

의 법리  해석과 문제 분석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으며, 헌법  의 잊힐 권리의 해석을 해 

2012 EU규정(안)가 EU수정(안)의 검토나 EU사

법재 소 결 평결을 통한 시사  도출 등의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잊힐 권리는 아직 명확한 법리

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부

분의 연구가 규정이나 결 해석을 기본으로 수행하

면서 도출 가능한 문제 반 혹은 일부를 상으로 

합리  해결방안이나 체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이 

공통 으로 나타난다. 공통 으로 EU규정(안)에 언

된 주요 권리요소인 정보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

권과 기의무, 공익이나 표 의 자유의 제한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한계와 응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주로 잊힐 권리

의 헌법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으

로는 인격권  혹은 정보 리결정권의 문제로 여겨지

고 공익목 과의 충돌문제, 표 의 자유와의 충돌문

제, 업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등이 포함되며, 잊힐 

권리의 상이나 당사자, 권리내용에 한 문제 과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부분의 연구결과라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8) 1081

                 -

 Field of Study

Method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etc

literature 
review

legislation 
study

case study
a comparative 

method
question 

investigation
secondary 

source analysis
test&impli
mentation

Social 
Science

law 50 41 18 24 0 0 0
Journalism 5 3 4 2 1 1 0
political 
science

3 3 0 3 0 0 0

business 
administration

2 1 0 1 1 0 0

general 2 1 1 1 0 0 0

Engineer- 
ing

Computer 
Science

3 0 2 0 0 1 0

electronic
info-commu Science

0 0 1 0 0 0 1

Interdisciplinary
science 

&technology
1 0 1 0 0 0 0

Humantities philosophy 1 0 0 0 0 0 0

Total 67 49 27 31 2 2 1

Table 11. Field of Study & Research Method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인 해결방안을 제시하

기보다는 해결을 해 논의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써 

검토사항을 제시한 것이 부분이다. 한 가장 요

하다고 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에 한 연구도 있다. 

잊힐 권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행정  제재나 

구제, 사법  구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 방

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EU수정(안)의 요구가 각국

의 행법과 더불어 가능한 기술  조치에 한 연구

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지 까지 나열한 다

양한 연구들은 잊힐 권리의 다양한 논의 요소들을 포

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언론학 측면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세부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는 아

직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언론과 련하여서는 기사

삭제청구권이나 온라인 언론보도기사에 한 잊힐 권

리가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로써 기

존의 구체 인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언론 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

으나 잊힐 권리 연구는 앞으로도 입법정책 논의를 

한 다양한 세부요소들을 주제로 보다 심도 있게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잊힐 권리에 한 연구가 세부주제별 심

도 있게 다 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연구결과로 잊힐 권리의 한

계를 해소하기 한 해결방안이나 체방안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 잊힐 권리의 헌법  근거모색을 

한 한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하 으며, 국내법 도입

방안으로써의 논의사항이나 잊힐 권리 제한수단으로 

작용하는 공익으로서 단계이론을 도입하고자 헌심

사기 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잊힐 권리의 다른 기

본 권리와의 비교형량방안을 방법론 으로 제시하거

나 입법해결방안으로 사생활침해 단 문기구 설립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 ENISA가 발

표한 잊힐 권리의 기술  실 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한 다양한 련기술이나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

으며 정보삭제의 단계  방안으로 삭제정보의 범 를 

민감정보 등 일부로 한정하는 등의 단계  근방안

이 제시되기도 하 다. 특히 기술  조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웰다잉을 한 정보유형을 분류하고 그

에 따라 기술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한 방안은 매

우 흥미로운 내용의 연구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향후

에도 계속 연구를 통해 구체  방안으로 발 하여 제

시되어야 할 내용이다.  

4.5.4.2 공학·복합학분야

컴퓨터와 정보통신공학을 심으로 하는 공학분야

에서 일부 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 으로 잊힐 권리 실 을 한 법  체계가 완성되

기 이 인 까닭에 구체  실 에 필요한 기술이나 서

비스 연구는 상 으로 조한 것으로 악된다. 이

미 시장에는 온라인상조모델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

이지만 이 서비스는 잊힐 권리의 법리를 실 하기 

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다. 한 이와 같은 잊힐 

권리 실 을 지원하는 기술이나 솔루션 연구는 거의 

무하다. 다만 련 연구로서 디지털소멸기술의 보

장범  확 가능성에 한 연구나 디지털자산개념을 

토 로 디지털자산 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 연

구는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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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Qualit
-ative

literature 
review

67

174

37.4

97.2

legislation 
study

49 27.4

case study 27 15.1

a comparative 
method

31 17.3

depths 
interview

0 0

Quant
-itative

question 
investigation

2

4

1.1

2.2
interview 0 0

secondary 
source 

analysis
2 1.1

Etc
test&impli-
mentation

1 1 0.6 0.6

Total 179 100.0

Table 12. Method

              -
 target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Analysis
target

domestic 14 17.5

foreign 8 10

common 58 72.5

Review
target

online 17 21.3

offline 0 0

common 63 78.7

total 80 100

Table 13. target

에서 쿠키기술 개선방안 연구나 온라인개인정보

의 삭제 수행 차 개선연구가 있고 이는 매우 흥미로

운 주제이나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잊힐 권리 심의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과 으로도 

으로 잊힐 권리 기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잊힐 권리의 실 방안 연구는 아

직 시작에 불과하므로 차 흥미롭고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 으로 연구해야 한다.

4.6 연구방법

4.6.1 연구방법

잊힐 권리 연구를 한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을 

해 앞서 선정한 9개 연구유형을 기 으로 살펴보

고 주된 연구방법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이 잊힐 권리 연구에는 질 연구가 양 연구에 비해 

히 많음을 악하 다.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다고 상할 수 있는데, 그

에서도 특히 문헌고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법제연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특

히 국가비교연구 방법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사례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반 으로 

잊힐 권리 연구가 법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온 

을 미루어볼 때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실증분석이나 구  연구는 거의 용되지 않고 있다.

4.6.2 학문분야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잊힐 권리 연구를 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연구목

이나 주제별로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세

한 분석표는 생략하고 앞선 분석결과를 토 로 특징

만 간단히 언 하고자 한다. 양 연구 에서 특별한 

연구방법으로 2차자료분석을 통한 양 연구는 언론

기사분석을 통한 이용자의 인식향상 향 계를 분석

하는데 활용되었고, 설문조사 역시 1.1%로 활용비

율은 작으나 신문방송학분야에서 이용자를 상으로 

하 다. 기타 설계구 방법은 공학분야에서 활용하

는데, 잊힐 권리 실 을 한 디지털자산 리기술을 

설계하고, 실제 시스템을 로그래 으로 구 하여 

실 가능성을 제시하 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 으로 

잊힐 권리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다 지면서 일반 인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특히 질

연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실질 인 구 을 한 연구단계가 도래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4.7 기타 연구범

4.7.1 분석대상, 논의대상 범위

잊힐 권리 연구가 국내 는 국외를 분석 상으로 

하는지, 그 논의 상이 온라인 는 오 라인 어디에 

용되는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

인 분석 상으로 연구범 를 설정하고 두 가지 사항

을 분석하 다. 단, 연구결과는 당연히 국내 용을 

목 으로 할 것이므로 국가 인 용범 는 생략하

다. 간략하게 분석범 와 논의범 에 한 결과를 다

음과 같이 분석하 다. 편의상 분석범 와 논의범

는 한 표에 나타냈다. 체연구의 72.5%가 국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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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를 모두 상으로 분석범 를 갖으며, 일부의 연

구만 국내 는 국외 자료를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연구결과는 국내 반 하기 

함으로 이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한 연구의 

논의범 가 온라인이나 오 라인 환경에 국한한 것인

지 특별한 제한 없이 공통사항으로 연구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1.3%의 논문은 특별히 온라

인에 국한한 것이고 나머지 63%는 일반화한 잊힐 

권리에 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EU나 우

리나라의 련법에서 온라인정보의 잊힐 권리를 우선 

언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V. 분석결과 요약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앞서 설정한 3가지 연구문제

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는 연구

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

는지에 한 것이다. 국내연구는 2012년을 기 으로 

지속 으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학분야에 

연구가 집 되어 있는데 이는 잊힐 권리가 아직 입법

화 기단계이기고 명확한 법리가 정립된 것이 아니

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는 

언론방송학을 심으로 세부주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구체 인 입법화가 진행된다면 

아직은 한두 개 연구에 불과한 권리실  지원기술 등

의 공학분야 연구도 히 증가할 것이라 측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목 과 주제는 무엇이며,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목 이나 주제에 한 변화하는지에 한 것이다. 주

요 연구목 은 문제탐색과 안제시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법제연구가 잊힐 권리가 논의

되는 보호 상이나 권리충돌문제와 결합하되 일반화

하여 다루어지거나 일반 인 잊힐 권리의 국가간 법

제비교를 통해 혹은 례분석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아쉽게도 일부 공학이나 복합학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구 에 필요한 타분야 연구는 미비하다. 

한 연구시기상 변화는 악하기 어려우나 반 으

로 세부연구주제별로 유사한 폭으로 연구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무엇이며, 학문분야나 연구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것이다. 국내 잊힐 권리 연구

는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활용되는 질 연구를 심

으로 하면서 일부 양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특히 

문헌조사와 법제분석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는데,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은 많이 사용

되지 않았다. 특히 공학분야의 연구가 은 계로 

시험이나 구 설계, 평가 등의 연구방법도 었다. 

종합할 때, 잊힐 권리에 한 아직 기단계이므

로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이 다채롭게 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격 인 연구단계에 진입하면서 

주제별 심화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

구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VI. 제언  결론

앞서 잊힐 권리에 한 국내 연구동향을 다양한 

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사회과

학 분야를 심으로 이론과 문제탐색 목 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잊힐 권리

는 그 개념이 태동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각국이 

련 입법화 추진 단계에 있어 아직 연구는 시기 으로 

기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공학 분야와 같이 잊힐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연구는 

련 산업이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결국 잊힐 

권리에 한 연구는 기  연구뿐만 아닌 응용, 심화 

연구를 해서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개념이나 법이론, 법

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아직 논의단계일 

뿐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

속해서 세분화된 역별 심화연구가 진행되어야 한

다. 잊힐 권리는 보호 상에 한 입장이 다양하고 

헌법상 기본권들과 충돌양상을 보이므로 그에 따른 

보다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법제도가 마련

되기 이 에라도 정보주체는 스스로 권리실 을 한 

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 서비스 측면에서도 실  가능한 

범 와 련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앞서 열거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용상 효과나 부작용을 연구하거나 평가하기 한 방

법론 연구나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잊힐 권리에 

한 연구주제는 무궁무진하고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방 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과학분야

에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거나 선도할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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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잊힐 권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분석대상을 국
내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잊힐 권리 개념이

유럽에서 태동된 바 국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동향을 분석
하여 비교학적 관점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가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 특히

개인정보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실무자들에게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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